
1 - 1

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, 질병관리청

질 병 관 리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개정ㆍ공포 알림

1. 의료방사선과-37(2021.01.06. 시행) , 의료방사선과-168(2021.01.15. 시행) , 의료방

사선과-1448(2021.05.10. 시행) 관련입니다.

2.「의료법」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(21.6.30. 시행)에 따라「진단용 방사선 안

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고시가 개정ㆍ공포(2021.7.23. )되어

알려드리오니, 귀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주일 이내 확인 가능

붙임 1.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 전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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